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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에 관한 고시
[시행 2023. 1. 1.] [관세청고시 제2023-3호, 2023. 1. 1., 일부개정.]

관세청(공정무역심사팀), 042-481-7883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◇ 개정 이유

○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 반영

○ 2022.12.1. 발효 예정 한-이스라엘 FTA 및 한-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개정고시 반

영(별표1의 가, 별표1의 나)

○ 「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」 개정 관련 ’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

◇ 주요 개정내용

□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

○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

개선

○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(별표 1의 나)을 별표2의 특기사항(※이하)에 추가하여 행정

상 혼선 방지

□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(별표 1의 가, 별표 1의 나)

○ 신규 발효 예정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

○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

* 정제유(식품용), 전해액 첨가제(이차전지제조용), 망간(철강제조용), 원유(항공유 제조용), 감자전분(식품용)

등


